
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

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

수신주소를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발송한 보상협의공문을 원고가 수령하고 공사측에 발

송한 이의신청서 등 서류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주소가 같은 사법서가 사무실 소재지로 

기재되어 있으며, 위 공사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

위서의 원고 주소 역시 같은 곳으로 기재되었고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같

은 곳으로 송달하자 그 사법서사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, 원고가 위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피고

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의 원고 주소란에도 같은 곳이 기재되어 있다면, 원고는 원재결서

의 수령권한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사무원이 원재결서 정본을 

수령한 이상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.<BR>(대법원 1990.10.16. 

선고 90누2079 판결)<BR>


